
전기컴퓨터공학과 - 정보통신공학 전공 

1. 전공자격시험 세칙

전기컴퓨터공학과 내규의 4조 ‘가’ 항에 대해 정보통신공학 전공은 다음 세칙을 

따른다. 

④(응시과목)

과  정 전 공 명 시험 주제 시험방법 합격 판정

석사/
통합
(중간)

정보통신
공학전공

학위논문 선정주제 및 배경지
식 구두시험 심사위원 전

원일치

박사/
통합

정보통신
공학전공

학위논문 선정주제, 관련 논문
실적 및 배경지식

구두시험 및 
필기시험

심사위원 전
원일치

⑤(합격인정)

Ÿ 심사위원 전원의 무기명 (가, 부) 투표로 전원 일치 ‘가’이어야 합격 
Ÿ 단, 석사 및 통합(중간)과정의 경우, 심사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, 학술대회 논

문 발표 결과(제출내용 만으로는 인정 불가)로 대치할 수 있음
Ÿ 박사 및 통합과정은 구두시험 및 3과목 이내의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함. 단, 심사

위원회 결정으로 필기시험은 생략할 수 있음.
⑥(자격시험 심사위원회 구성) 학과내 관련교수 및 논문지도위원 중 지도교수를 포함하

여 3인 이상으로 구성

2. 학위논문 청구자격

전기컴퓨터공학과 내규의 5조는 학위논문 최종심사에 관한 대학원 학칙 및 관련 규

정을 충족해야 하며, 전자공학 전공은 다음과 같이 별도의 연구실적 세칙을 따른다. 

가. 석사학위 청구 자격
    ① 지도교수를 제외하고 제1저자로써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논문 접수 또는 게재
    ② 지도교수를 제외하고 제1저자로써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논문 발표
 나. 박사학위 청구자격
    ① 지도교수를 제외하고 제1저자로써 국내외 SCI급 학술지에 논문 게재 또는 게재 예정
    ② 지도교수를 제외하고 제1저자로써 국내 전문 학술지에 2편 이상의 논문 게재 또는 게
재 예정
    ③ 아래의 인정환산율에 의한 연구실적이 200% 이상인 경우.(단, 지도교수를 제외하고 

제 1저자인 학술지 실적이 1편 이상이어야 하며, 특허 실적의 누적 점수는 100%까지
만 인정)



※ 단독연구물의 인정환산율

항 목 연  구  실  적  구  분 인정환산율 비  고
1 SCI급 국내외학술지 200 % 게제예정 포함
2 국내외학술지 또는 등록 특허 100 % 게제예정 포함

※ 공동연구물의 인정환산율

 (주)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경우는 지도교수를 제외하고 계산한다.

항 목 연  구  실  적  구  분 인정환산율 비  고
1 단독연구물 100%
2 2인의 공동연구물  70%
3 3인의 공동연구물  50%
4 4인 이상의 공동연구물  30%


